주식매매(양도·양수) 계약서
y
아래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도•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.
제 1 조【 계약자 】

양도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수자 :       
제 2 조【 발행자 】

주식회사 동양레저
제 3 조【 양도·양수 주식내역 】
	주식종류
	액면가
	주식수
	거래금액

	보통주
	5,000원
	
	

	
	
	
	

	계
	
	


제 3 조【 양수·양도일 】

20  년   월   일
제 4 조【 별  첨 】

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(양도자·양수자 각 1부)
        계약금 및 잔금 납입증명서 (입금증 등)
        : 현금 및 중계인 거래시 양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 별도 첨부
계약일자 : 20  년   월   일
	(양도인)
	주   소
	:

	
	주민번호
	:

	
	성    명
	:                    (인)

	
	연락처
	:

	

	(양수인)
	주   소
	:

	
	주민번호
	:

	
	성명
	:                    (인)

	
	연락처
	:


회  원  동  의  서
본인은 ㈜동양레저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해당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동의합니다. 
다만, 본 동의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7 회생 사건에서 대중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관할관청의 대중제 전환 승인절차 등에 사용하는 목적이므로 만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며, (주)동양레저에서 이를 폐기하는데 동의합니다. 또한 회생계획인가 후 입회보증금이나 과거의 골프장 매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▨ 회 원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▨ 해당 골프장( √ 체크 )
□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(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417-13)
□ 파인밸리 컨트리클럽(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629)
▨ 주    소 :
▨ 연 락 처 :  
※ 첨부서류
○ 개인회원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사본 
○ 법인회원 :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
○ 문의처 :  T.031-670-0131, 0139 (회생팀)
2014년     월     일
주식회사 동양레저의 법률상 관리인 귀중
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
